
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발코니 추락방지 안내문

제 목 :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「발코니형 비상구」 안전관리 강화 협조

 1.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2. 최근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 문제(부식, 노후화 등)로 인명사고*가 계속 발생

하고 있습니다. 발코니 비상구 설치(2006년)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

부식 등 노후화로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.

    *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에서 비상구 발코니 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1명 사망, 

2명 부상(’21. 3. 29)

     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 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 중에 

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(’20.8.6. / 2명 중상, 울산 남구)

 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

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. 정기점검을 

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상태, 난간‧지지대 안전 여부, 용접 및 부식 

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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